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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제2008-41-223호

사 건 명 (주)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710조사033

피 심 인 (주)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수

주     문

1. 피심인은 시내전화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과도하게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 이상 또는 5단×15㎝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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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지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요금감면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ㆍ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1,19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인터넷접속, 회선설비임대서비스 등을 제공

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가입자 수 기준 시내전화 시장 점유율 92.1%,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 45.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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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의 주요서비스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시외전화 국제전화 별정(KT-PCS)

가입자수

(점유율 %)
21,289
(92.1)

6,353
(45.2)

18,688
(85.6) - 2,704

(6.7)
매출액

(점유율 %)
45,518
(91.4)

20,570
(52.1)

7,947
(83.8)

3,846
(38.3)

7,601
(3.9)

 ※ 출처 : KISDI 200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나. 피심인의 이용요금 감면관련 이용약관

피심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전체 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

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과 
서비스별 개별약관이 있으며

기본약관과 서비스별 개별약관의 적용은 기본약관 제4조(적용범위)에 

명시하고 있다.

※ 피심인 기본약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별 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르거나 또는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피심인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발생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

약관 제42조(요금의 이의신청)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 약관 제51조(요금의 반환) 및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27조(요금의 이의

신청 및 반환) 등에는 요금을 과납, 오납하거나 해지할 경우 납입한 

설비비 등을 요금에서 반환하거나 차기요금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26조(감면 및 할인) 등에서는 이용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이용정지자,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 4 -

※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26조 “별표 2”의 감면 및 할인대상자 요약

  □전체 요금감면 : 국가 재해구호기관이 업무, 재해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공동전화

  □기본료 감면 : 발□착신 이용정지자, 거택보호 및 생활조정대상자의 복지용 전화 등 

  □시내통화료 감면 : 소방용, 치안용, 시험용, 보도용, 복지통신 전화 등

  □요금할인 : 다량이용할인, 시외전화 사전선택 할인 등

아울러, 피심인은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의 기준에 대해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29조(손해배상) 등 

서비스별 개별약관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자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은

기본약관 제52조(손해의 배상)제5항에 ”서비스별 약관에서 별도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날짜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적용범위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서비스별 개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약관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방식을 적용

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행위사실 

�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부당 요금감면

가. 전체 감면규모

피심인의 2003. 1. 1. ˜ 2007. 5. 31. 기간동안 전산시스템상(ICIS) 통계

월보 조회자료에 나타난 감면처리 금액은 1조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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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간에서 2007년 1월  ̃5월 기간 감면처리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 ‘03년부터 피심인의 모든 서비스를 조사하기에는 보관기간 경과로 인한 자료파기 

등으로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07년 1˜5월 기간 동안의 요금감면을 샘플조사

피심인의 2007년 1월 ˜ 5월 기간동안 ICIS 통계월보 조회상에 나타난 
수익감면 규모는 3,144,058건 1,492억9,900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통계월보상 ERP 감액 194건 421억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또한, 업무처리착오 등으로 감면된 금액 중 재수입 청구된 195건 195억원은 

실질적인 감면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조사대상 감면규모는 

3,143,669건 875억7,400만원이다.

피심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액을 전산상 사유별로 살펴보면

통신중 절단으로 인한 감면이 462억원(52.8%), 요금이의 관련사유 감면이 

242억원(27.6%)으로 전체 감면액의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업무처리착오, 이중 과오납,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나. 이용약관 위반 요금감면 규모

피심인의 2007년 1월˜5월 기간 중 총 3,143,669건, 약 876억원의 감면내용 
전체를 개별건으로 분석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수도권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세부분석을 실시하고, 이용약관 

위반 요금감면 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2007년 1월 ˜ 5월 감면 전체에 
적용하여 전체 감면규모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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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 1. ˜ 2007. 5. 31. OO지점 요금감면 >

피심인의 OO지점에서 2007. 1. 1. ˜ 2007. 5. 31. 기간 중에 감면한 

28,411건 31억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위반 감면 여부에 대하여 전산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입자모집, 해지방어 등의 목적으로 11,715건 28억여원(90.3%)을 이용

약관과 다르게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지점 이용요금 감면내역을 세부분석한 결과 

2007년 1월 ˜ 5월 기간동안 OO지점의 전체 감면규모는 31억원이며, 
이 중 개인 감면이 2억3천만원, 법인 감면이 28억7천만원이었다.

※ 전산데이터 분석결과 개인은 특정요금의 감면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반면, 법인은 매월 

일정액 이상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감면되는 등 개인이용자와 법인이용자에 대한 감면 

형태가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조사

< 개인이용자에 대한 감면 >

개인 이용자에 대한 전산상 감면사유 중 ‘요금이의’와 ‘통신중  절단’이 

전체 감면 건수의 58.2%인 10,546건, 전체 감면 금액의 69.7%인 

157,243천원으로 다른 사유에 비해 감면비율이 높았다.

< 개인에 대한 감면사유별 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분
명의도용 업무처리착오 요금이의 통신중절단 기타(22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면 284 5,372 842 14,513 1,969 60,449 8,577 96,794 6,470 48,497 18,142 225,607

비율(%) 1.6 2.9 4.6 6.4 10.9 26.8 47.3 42.9 35.7 21.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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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심인의 고객센터 VOC 자료와 요금 감면된 3,143,669건의 

전산자료를 대조, 분석한 결과 

VOC 내용에 가입자 모집 또는 해지방어를 위한 감면이 전산상 ‘통신중 

절단’이나 ‘요금이의’ 관련 사유로 입력되어 있고

대부분 시내전화 기본료나 초고속인터넷 월정액과 관련된 금액을 최소 

1개월에서부터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전산상 요금이의 및 통신중절단 관련 사유로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반복적으로 감면한 7,219건

59백만원은 해지방어 등을 목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감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법인이용자에 대한 감면 >

법인 이용자의 전산상 감면사유도 ‘요금이의’와 ‘통신중 절단’이 전체 

감면건수의 65%인 6,678건, 전체 감면 금액의 96%인 2,761,483천원으로 

다른 사유에 비해 감면비율이 높았다.

< 법인이용자에 대한 감면사유별 현황 >
(단위 : 건, 천원)

구분
명의도용 업무처리착오 요금이의 통신중절단 기타(22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면 81 567 860 50,996 3,610 2,639,267 3,068 122,216 2,751 65,156 10,370 2,878,202

비율
(%) 0.8 0.0 8.4 1.8 35.1 91.8 29.9 4.3 26.8 2.3 100 100

법인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개인 이용자와는 달리 VOC에 내용이 나타

나지 않고, 같은 금액이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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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T OO지점 2007년 1월 ˜ 5월간 법인별 감면리스트에 대해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인이용자 관리를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감면해 주고 그 

사유를 ‘요금이의’ 또는 ‘통신중절단’으로 입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인이용자에 대한 감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회 감면 평균 감면금액인 108만원 미만의 요금감면은 정상적인 감면

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7년 1월˜ 5월간 감면된 법인리스트 중 전산상 ’요금이의‘ 
또는 ’통신중절단‘ 사유로 1회 평균감액인 108만원 이상 감면된 
4,496건 2,703백만원은 해지방어 등을 목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감면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2007년 1월˜5월 전체 이용약관 위반 요금감면 >

OO지점 분석결과 가입자 모집 또는 해지방어 등을 위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요금감면 유형은 

개인 이용자의 경우 전산상 요금이의 또는 통신중 절단 사유로 시내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반복 감면한 건과

법인 이용자의 경우 전산상 요금이의 또는 통신중 절단 사유로 2007년 1월 
˜ 5월 기간동안 1회 평균 감액인 108만원 이상 감면한 건이었다.

이를 2007년 1월˜5월 전체 감면건수 3,143,669건 876억원에 적용하면

가입자 모집 또는 해지방어 등을 위한 이용약관 위반감면은 809,095건, 
504억여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57.6%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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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 이용자에 대한 이용약관 위반 요금감면 내용을 이용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시내전화 등 피심인의 주요 8개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시내전화의 감면비중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07년 1월~5월 중 법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별 이용약관 위반감면 현황 >
(단위 : 원)

 역무 매출 매출비중 이용약관 위반감면 감면비중 매출대비 
감면비율

 시내전화 1,641,421,288,627 41.6% 29,211,130,460 69.7% 1.8%

 시외전화 295,370,712,166 7.5% 3,497,485,184 8.3% 1.2%

 국제전화 157,712,647,033 4.0% 3,769,804,158 9.0% 2.4%

 인터넷접속 840,342,396,360 21.3% 904,025,993 2.2% 0.1%

 별정통신 440,279,287,168 11.2% 789,213,473 1.9% 0.2%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390,416,156,332 9.9% 838,088,725 2.0% 0.2%

 부가통신 163,702,046,582 4.2% 2,168,965,475 5.2% 1.3%

 인터넷전화 11,845,310,869 0.3% 728,978,216 1.7% 6.2%

 총합계 3,941,089,845,137 100% 41,907,691,684 100% 1.1%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다. 부당한 요금감면 여부 

2007. 1. 1.˜ 5. 31. 기간중 이용약관 위반 요금감면 이용자 400,906명

(개인 399,756명, 법인 1,150명)을 대상으로 감면정도를 데이터 분석하여

▲이용자당 평균 감면액 초과정도, ▲매출대비 감면비율, ▲인원수 대비 

감면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감면을 

부당한 요금감면으로 판단한 결과

전체 이용약관 위반요금 504억여원 중 78.8%인 13,812명에 대한 397억원은 

부당 요금감면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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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석결과 >

① 이용약관 위반감면 1,150개 법인 이용자에 대한 419억여원을 분석한 

결과

86개 법인에 대한 369억여원 감액은 ▲ 법인 이용자당 평균 감액 36백

만원을 초과하고 ▲ 매출대비 평균 감면비율이 20%이상으로 높으며 

▲ 1,150개의 7.5%인 86개 법인의 감면액이 나머지 92.5%의 이용자 보다 

11배 이상 더 감면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부당요금 감면으로 

판단되었다.

② 이용약관 위반감면 399,756명의 개인 이용자에 대한 약 85억원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내전화 서비스의 27,372명에 대한 약13억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18,075명에 대한 약15억원이 과도한 부당요금으로 판단되었다.

②-1 시내전화 서비스의 27,372명에 대한 약13억원 감액은

▲이용자당 평균 감면액 25,278원을 초과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의 

2.5배 이상이며 ▲16.7%인 이용자수의 감면액이 나머지 83.3%의 이용자 

보다 3배 이상 더 감면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한 요금감면으로 

판단되었다.

②-2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18,075명에 대한 약15억원 감액은 

▲ 이용자당 평균 감면액 68,103원을 초과하고 ▲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의 2.9배 이상이며 ▲ 7.7%인 이용자수의 감면액이 나머지 

92.3%의 이용자보다 2.5배 이상 더 감면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한 요금감면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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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감면을 통한 피심인 자회사 지원 여부 

피심인 자회사는 케이티네트웍스 등 14개 회사이며 이 중 2007. 1월˜

5월동안 감면된 자회사는 10개사 50억원이다.

부당 요금감면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케이티네트웍스와 케이티프리텔 

요금감면 49억원 중 43억원이며, 그 외는 업무처리 착오 등에 의한 

정당한 감면으로 판단되었다.

케이티네트웍스와 케이티프리텔은 고유사업외 별정통신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다른 선불카드 판매 별정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요금감면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피심인 자회사와 타사와의 매출대비 감면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자회사의 매출대비 감면비율이 타사와 비슷하거나 낮아 타사보다 부당

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 별정사업자 감면비율 비교 >
(단위 : 억원)

피심인 자회사 타 별정사업자

자회사명 청구
요금 감면액 청구액 대비

감면액 비율(%) 사업자명 청구
요금 감면액 청구액 대비

감면액 비율(%)

KTN 130 27 20.7 (주)○○텔레콤 63 21 33.3

KTF  34 16 47.0 (주)○○○비전 33 17 51.5

(주)○○코리아 29 14 48.3

○○정보통신(주) 32 13 41.0

(주)원○○ 26 12 46.2

기타 사업자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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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감면을 통한 역무간 내부보조 여부 

피심인이 기 제출한 요금감면리스트를 고객클레임 신청처리부 및 전산

시스템과 비교하여 고객클레임 신청처리부에 이의를 제기한 역무와 달리 

타 역무에서 감면이 이뤄진 경우 역무간 보조로 판단하였다.

고객클레임 신청처리부와 전산시스템의 요금감면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06년도 2월 및 2007년도 4월분 고객클레임처리부 보유 5,081건 중 

0.5%에 해당하는 25건만 클레임신청서 내용역무와 실제 감면한 역무가 

다른 경우였다.

따라서 실제 감면사유가 발생한 역무의 감면을 다른 역무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역무간에 내부 보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 역무간 보조 관련 세부조사 내역 >
(단위 : 원)

구분 클레임신청 역무 실제 감면역무 건수 금액

○○지점

시내전화 인터넷 1 22,880

국제전화
인터넷 3 45,500

시내전화 19 137,221
일반전화 인터넷 1 36,000

△△지점 국제전화 시내전화 1 20,000
합  계 25 261,601

 ※ 2006년도 2월분 조사시는 발견내역 없음

3. 위법성 판단

�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부당요금 감면

피심인은 2007. 1. 1. ˜ 2007. 5. 31. 기간동안 시내전화 등을 포함한 

8개 서비스에서 총 3,143,669건, 876억여원의 요금을 10여개 사유로 

감면한 사실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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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의 및 통신중 절단 사유의 감면액 중 809,095건, 504억여원의 

요금 감면은 피심인이 주장하는 요금감면 사유와는 달리 가입자모집, 
해지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감면하였으므로 이는 타사

업자로 가입을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다른 일반 이용자를 차별한 것이나

일부 이용자에게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될 우려와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504억여원의 요금감면 중 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 45,533명에 

대한 397억여원은 이용자당 평균 감면액, 매출대비 감면비율, 이용자수 

비율 대비 감면액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일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이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이러한 과도한 요금감면이 감면받지 못한 이용자의 요금 전가나 지배적 

사업자로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5(금지행

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별표1〉Ⅳ-5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어 동 

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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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제1항 <별표3>
   Ⅳ(이용자이익저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

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 �  요금감면을 통한 피심인 자회사 지원 및 역무간 내부보조 여부 

요금감면을 통한 자회사 부당지원은 자회사의 매출대비 감면비율이 

타사와 비슷하거나 낮아 타사보다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간 내부보조 여부도 실제 감면사유가 발생한 역무의 감면을 다른 

역무에서 감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하게 일정한 역무의 수익을 

다른 역무의 수익으로 분류된 사실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 제6호에 의거, 

시내전화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일부 이용

자에게만 이용요금을 과도하게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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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 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 
이상 또는 5단×15㎝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

하여야 하고,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 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지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요금감면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ㆍ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7조의2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적용 여부

2007. 6. 17. 시행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반기간이 시행일 이전인 본 사건은 이전 기준(역진체감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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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금액

동 법 제37조의2와 동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해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기준과징금 및 연

평균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3년간 매출액(백만원) 합계
(백만원)

연평균
매출액
(백만원)

기 준
과징금
(만원)

과징금
상한액
(백만원)2005년 2006년 2007년

12,125,745 11,897,700 11,243,103 35,266,549 11,755,516 119,442 187,163

다. 과징금 결정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2003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시내전화 등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의 위반 행위라는 가중사유와 

일부 이용자에게 요금감면의 혜택이 제공되는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의 

측면이 있는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준 과징금인 11억9천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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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  12.  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송 도 균 (인)

위    원 형 태 근 (인)


